
살지도 못하는 폐가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면? 

 

(국세청, 2007. 4.)  

 

 

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 씨는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

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.  

농가주택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 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었고 신나

라 씨 또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.  

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

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.  

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거액의 

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 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.  

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없을까? 

 

신나라 씨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

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.  

 

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

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

으나, 이를 인정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 

 

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난 뒤 통상 3~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

출력 되는데, 아파트 양도 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

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.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

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나서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

만 이를 인정 받기도 매우 어렵다.  

 

그러므로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

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 

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.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

무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 

 

 


